
<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과제(아이디어) 제안서>

규제 혁신
제안 과제

 연구개발특구의 영공(하늘), 영해(바다)의 지정 필요성

분 야
□ 연구개발

 

■ 신산업 □ 기술창업/ 

기술사업화

□ 기업성장 ■ 개발관리/ 

인프라

□ 기타

관련 규정‧
제도/법령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(이하‘특구법’)

특구법 제2장 특구의 지정 등

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

규제 내용

○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은 영토(땅)를 기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. 특구
룰 지정할 때 해당 구역의 지번을 기준으로 신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.

○ 이렇다 보니 해당 땅을 제외한 영공(하늘)이나 영해(바다)의 지정에 관
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 신기술 개발중 비행장치
(드론, 항공기) 또는 신기술 선박을 개발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. 

문제점 및 
개선 필요성

○ 현재 국제적으로 신기술 친환경 선박(수소선박) 과 신 비행장치(무인
드론, 친환경항공기, 탑승형 드론 등)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
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KF-21이 공개되는 등 날로 그 기술력
은 상승하고 있습니다.

○ 하지만 특구내 기업이 신기술 적용 비행장치와 선박을 개발하더라도 현
재 연구개발특구-신기술실증특례 제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. 자동차의 경
우 땅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가능하지만 비행장치와 선박의 경우 새로
운 신제품을 테스트하려해도 기준이 없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
○ 실제로 부산에서 관련 신기술적용 선박회사의 입주를 추진하였으나 
실제 테스트 운행을 할 바다가 특구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관련 제도
의 적용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.

규제개선
방안

○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영토 뿐만 아니라 영해(바다)와 영공(하늘)도 공
간적인 개념으로 보아 특구의 지정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
영공(하늘)과 영해(바다)에서 특구내 입주기업들이 신기술실증특례 제
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

ex) 영해(바다) :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(한국해양대학교) 반경 3km 해역
ex) 영공(하늘) :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(김해공항) 반경10km 고도 10km 영공

기대효과

○ 영해(바다) 및 영공(하늘)의 특구지정을 통해 친환경&신기술 선박 및 비행
장치를 개발하는 특구내 입주기업의 신기술실증특례 제도의 적용 가능 - 
친환경&신기술 선박 및 비행장치의 테스트 운행이 특구내 가능

○ 특구내 신기술 비행장치 및 선박(수소) 제조업체의 R&D역량 증가를 
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관련 분야 선도국가로서의 탈바꿈 기대

비고 ○ 


